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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2. 5. 2.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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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조서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연번 내역
도로 

유형
도로명

시     점 종     점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효력 발생일)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시작 끝

1
기존

로 독정로
백석동 산26-15 당하동 848-1 952 25 20 1 94

인천광역시 서구 2022. 5. 2.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 일부 구간 변경

변경 백석동 산26-15 불로동 472-6 3496 25 20 1 348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독정로)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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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7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5.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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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 방법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7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문자메세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81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문자메세지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3-11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3번길 8 (청라동) 20201012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문자메세지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7-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72번길 7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내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문자메세지 청라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9-16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69번길 24-1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전자우편 B동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09-16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69번길 24 (오류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전자우편 A동

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0-9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07번길 9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문자메세지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원당동) 20200420 신도시와 구도심, 환경과 사람의 이음에서 착안. 전자우편
메트로시티

(검단신도시 C12-2-2)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1-6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8-1 (마전동) 20081231 완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전자우편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9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문자메세지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08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38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문자메세지

1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0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73 (당하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번째 도로 전자우편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

(검단신도시 AB2)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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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 : 2022-5-2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7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7 (오류동) A동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7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128번길 25-9 (오류동) B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 (오류동) B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 (오류동)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85번길 4-1 (오류동) A동

2 소유자 신청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전자우편

비고고지 방법

1 소유자 신청 20090922 단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전자우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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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352 (신현동) 건축과-15923 (2022. 4. 20.)호에 의거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705 (당하동) 토지정보과-10203 (2022.04.25.) 호에 의거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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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61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 일원
948,480.9 - 948,480.9

인고 
제1999-18호
(1999.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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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아파트용지(D-1 용도)(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D-1 53-1 33,415.2 1 520.6 D-1 53-1 33,415.2

1 28,739.0

2 570.9
3 200.2
4-1 4,009.6
4-2 5,540.6
5 3,212.2
6 2,643.8
7 778.4
8 1,084.5
9 10,178.2
10 4,676.2 2 4,676.2

69-1 20,697.3 1 5,891.5 69-1 20,697.3 1 5,891.5
2 14,805.8 2 14,805.8

70 28,370.9 1 28,370.9 70 28,370.9 1 28,370.9
93-1 18,948.9 3 18,386.6 93-1 18,948.9 3 18,386.6

8 562.3 8 562.3
94 39,757.4 1 30,135.1 94 39,757.4 1 30,135.1

2 9,622.3 2 9,622.3
101 43,298.5 1 43,298.5 101 43,298.5 1 43,298.5
102 35,665.9 1 35,665.9 102 35,665.9 1 35,665.9

   ■ 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획지합병
 - 1, 2, 3, 4-1, 4-2, 5, 6, 7, 8, 9 

   ⇒ 1 (10개획지→1개획지)

◦획지번호변경
 - 10 ⇒ 2

◦획지 합병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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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62호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68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연희1․2

지구단위계획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26-1, 

심곡동 239-8번지 
일원

783,089.7 - 783,0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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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단독주택용지(B용도)(변경)

기 정 변경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가구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2-9 2,009.7

3-1 90.2

2-9 2,009.7

3-1 90.2

3-3 212.2 3-3 212.2

4 347.8 4 1,366.1

5 108.8 - -

6 182.4 6 182.4

7 158.8 7 158.8

8 909.5 - -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4, 5, 8

◦ 획지 합병
 - 4 : 347.8㎡
 - 5 : 108.8㎡
 - 8 : 909.5㎡
 ⇒ 4 : 1,366.1㎡

 ◦ 획지합병을 통해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대한 계획(변경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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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63호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계획과(☏ 560-68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Ⅱ. 위    치

○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 서구 원창동,석남동 일원 2,093,078.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37호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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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43 17,854 393,655.4 10 6,115 180,769.7 31 11,079 190,533.2 2 660 22,352.5

변경 43 17,854 393,820.6 10 6,115 180,769.7 31 11,079 190,698.4 2 660 22,352.5

광로 기정 1 487 20,230.3 - - - - - - 1 487 20,230.3

대로
기정 8 5,292 180,555.9 4 3,101 113,094.9 4 2,191  67,461.0 - - -

변경 8 5,292 180,721.1 4 3,101 113,094.9 4 2,191  67,626.2 - - -

중로 기정 30 11,508 188,104.2 5 2,901  66,541.8 24 8,434 119,440.2 1 173  2,122.2  

소로 기정 4 567 4,765.0 1 113 1,133.0 3 454 3,632.0 - - -

※ 대로 2류 가감속차로 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 (증 166.3㎡)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16 30 국지도로 602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2016-290
(2016.11.21.)

변경 대로 2 116 30 국지도로 602 대2-40 대1-17 일반도로 - 인고2016-290
(2016.11.21.)

가감속차로
계획

②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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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공업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 적(㎡) 면 적(㎡)

Ⅰ Ⅰ-1(3) 54,590.5

1 - 12,502.4

필지 분할 가능
2 - 12,502.0

3 - 15,034.0

4 - 14,552.1

  (변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획 지 필 지

비 고
면 적(㎡) 면 적(㎡)

Ⅰ Ⅰ-1(3) 54,424.2

1 - 12,502.3
필지 분할 가능

3필지 감) 1.4㎡
4필지 감) 164.3㎡

2 - 12,501.5

3 - 15,032.6

4 - 14,387.8

※Ⅰ-1(3) 가감속차로 계획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상업용지(변경없음)

다) 자연녹지용지(변경없음) 

라) 기반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한함) 

(변경없음)

Ⅳ.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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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64호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2. 8. 31. 2022.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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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032-560-492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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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8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납세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800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1,600원”으로 함.  

      (안 제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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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두선아(전화번호 032-560-4198, 팩스번호 032-560-2722, 전자메일 

sunzim@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elis.go.kr/lgsltntc/lgsltNtcList)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1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2 참조

 다. 비용추계서 :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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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제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5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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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

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

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

액공제) ① -----------------

------------------------

1.-------------------------

------------- 800원------.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

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2.-------------------------

---------------1,6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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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2.1.1. 시행,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일부개정)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

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

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

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

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 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

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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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6조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납세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단위:건,백만원)

  〇 비용추계기간 : 1년(365일)

  〇 4개년 세액공제 건수 평균증가율 : (당해건수-직전연도 건수)/직전연도 건수

  〇 추계공제세액  : 직전년도 공제건수*3개년 평균증가율*인상공제금액

  〇 세액공제(22년): 전자송달(800원), 자동이체(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1,600원)

  〇 개정 첫해인 2022년도 3개년 평균 증가율, 이후 년도는 완만한 증가율 예상.

  

   나. 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계)

건수/공제세액 건수/공제세액 건수/공제세액 건수/공제세액 건수/공제세액

총 계 21,832/3 34,232/6 45,224/8 66,999/11 97,149/82

1. 전자송달 15,607/2 26,582/3 36,236/5 57,133/8 82,848/66

2. 자동이체 4,178/0.6 4,834/0.7 5,342/0.8 5,573/0.8 8,081/6

3. 전자송달+

자동이체
2,047/1 2,816/1 3,646/1 4,293/2 6,225/9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자동이체 등

공제세액(A)
82 99 109 120 132

우편비용

절감(a)
32 38 42 46 51

세입감소(A-a) 50 61 67 7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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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2021년 세액공제액(11백만원)/ 구세징수액(234,644백만원)=4/100000(0.004% )

  〇 세액공제금액 인상에 따른 우편발송비용 절감 예상 

 

 3. 연도별 공제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기존 세액공제금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최대 한도로 인상함에 따라,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돕고 납기 내 정확한 징수로 각 세목별 징수율 증가 및 체납액 감소로

   인한 세무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세저항 완화.

작성자 : 자치행정국 세무1과장 장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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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82 △99 △109 △120 △132 △543

자체수입 △50 △61 △67 △73 △81 △333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0 △60 △66 △73 △80 △332

지방세 △50 △60 △66 △73 △80 △33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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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 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800원”으로

정비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나.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

공제를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600원”으로 정비함.(안 제6조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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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4.25.～2022.5.16.) 결과:

2)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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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

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

서 1장당 150원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

액공제) ① -----------------

------------------------

1. ------------------------

------------------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

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

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

------------------ 1,600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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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나.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2.2.18. 시행, 법률 제18437호, 2021.8.17., 타법개정)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
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
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
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
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
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
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 부칙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
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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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라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비고

세입

 구세 감소분 82

소계 82

세출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구비

소    계 82

일반회계 82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세액공제(‘22년) : 전자송달(800원), 자동이체(8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1,600원)
* 조문명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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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5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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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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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81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지구,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불로2지구, 청라국제도시 등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22. 5. 2. ~ 2022. 5. 16.(15일간)

2. 공고내용 : 별첨 조서 참조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구간 설정·변경/ 도로명 부여·변경 도면

   ○ 열람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 해당지역 주민센터 직접방문 열람가능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열람(http://www.seo.incheon.kr/)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공고 및 

주민의견수렴
è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è 결 재 è

도로명 고시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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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 제출방법

  【별첨】조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붙임】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는 곳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 방문 : 서구청 토지정보과, 행정복지센터 

     - 전화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

     - 팩스 :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2786)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11층 토지정보과 (2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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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연

번

도로

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한중로 백석동 산51-1 백석동 산26-15 962 20 20 검암경서동 한들지구 중심을 지나는 도로

2 로 한중1로 백석동 100-1 백석동 60 481 12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첫번째 도로

3 로 한중2로 백석동 62-5 백석동 산21-3 163 12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두번째 도로

4 로 한중3로 백석동 산40-13 백석동 68-1 489 12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세번째 도로

5 로 한중4로 백석동 76-19 백석동 80-18 111 16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네번째 도로

6 로 한중5로 백석동 77-2 백석동 77-1 601 16 20 검암경서동 한중로 시작지점으로부터 다섯번째 도로

7 로 용해로 불로동 48-12 불로동 849 397 16 20 불로대곡동 용해산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8 길 한들로84번길 백석동 101-7 백석동 산51-1 209 10 20 검암경서동
한들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840m에서 오른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9 길 독정로43번길 당하동 789 당하동 820-2 158 11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430m에서 왼쪽으로 분기
되는 도로

10 길 독정로44번길 당하동 789 당하동 800-6 217 11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440m에서 오른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11 길 독정로58번길 당하동 807-1 당하동 748-5 762 15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580m에서 오른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12 길 독정로78번길 당하동 산192-1 당하동 772-7 254 16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780m에서 오른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13 길 독정로125번길 마전동 산203-1 당하동 산203-1 245 16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250m에서 왼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14 길 독정로145번길 마전동 524-3 마전동 545-8 195 12 20 당하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450m에서 왼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15 길 독정로324번길 불로동 489-9 불로동 826 422 16 20 불로대곡동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3,2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길 로봇랜드로396번길 청라동 12-21 청라동 12-20 637 20 20 청라3동
로봇랜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3,960m에서 오른쪽으
로 분기되는 도로

17 길 서곶로96번길 가정동 산78-4 가정동 산21-20 398 10 20 가정2동
서곶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960m에서 오른쪽으로 분
기되는 도로

18 길 봉오대로268번안길 가정동 538-2 가정동 산21-45 589 15 20 가정2동 봉오대로268번길에서 분기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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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도로명 부여안(한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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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도로명 부여안(독정로43번길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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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도로명 부여안(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 불로2지구)

  

루원시티 청라국제도시 불로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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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구간] 부여 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주    소

연번 및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연번

도로구간

예비도로명(안)

신청(의견)

구간/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예비도로명

부여의견

 

       예비도로명/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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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 공고 제2022–4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2.  5.  2.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공동주택 명 칭  : 검단 유승한내들에듀파크 아파트

 ○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130

 ○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46호

 ○ 금연구역 지정범위(전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2년 5월 2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2년 8월 2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0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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